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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VKFTA에 따라 개정된 항목별 규칙(PSR) 적용

베트남 기업 신규 해외 투자, 올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베트남 기업 20개사, 킨텍스에서 열린  Seoul Food 2022 참가 

미국,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24개월간 수입세 면제 

베트남 내수 철강 거래 가격 5연속 하락

재무부, 유류세 인하 추가 제안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상단의 PDF 첨부파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하시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베트남 식품시장에 부는 유기농 열풍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2022년 5월 23일 업데이트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EPE기업 공급용 건설자재 면세 관련 이슈와 하도급의 면세여부 

          제 8 1 3호  '22.6.13

VIETNAM
INVESTMENT
NEWS

[안내] 글로벌 ESG+사업 모집 안내
2022.06.02(목)~06.24(금)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클릭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430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704&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6/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pageIndex=1&searchKeyword=%EB%B2%A0%ED%8A%B8%EB%82%A8&searchSvcIemCdArr=&searchPrgrSttus=&searchCondition=simp&opmtNatCd=&searchOpmtStrDe=&searchOpmtEndDe=&searchIndustClCd=&bizNo=EE0101220004&scrnSe=bizAply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6/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bizNo=DC0301220003&scrnSe=bizAply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6/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bizNo=DC0301220003&scrnSe=bizAply


베트남 기업의 신규 해외 투자, 올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베트남 기업 20개사 한국 킨텍스에서 열린 SEOUL FOOD 2022 참가

’22년 8월 1일부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라 개정된 항목별 규칙(PSR) 적용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산하 투자청(FIA)에 따르면 올 5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
기업의 신규 해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2억 9,300만 달러에 도달
함.올 1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의 총 해외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
나 이는 2021년 1월~5월 중 발생한 빈그룹의 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때문
으로인 것으로 밝혀짐. 올 1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현지 기업은 12개 분야에서
해외 투자를 했으며, 이 중 제조 및 가공업은 2억 440만 달러, 8개 프로젝트로 베
트남의 아웃바운드 투자에서 1위를 차지함. 은행 및 보험업은 전체의 10.4%, 약
3,534만 달러, 4개 사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광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은
그 뒤를 이음. 2022년 5월 기준 베트남의 해외투자 누적 사업 수는 1,555개, 누
적 투자규모는 216억달러로 이 중 국영기업의 해외 투자가 139개 사업, 116억
달러,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8%를 차지함. 현재까지 투자된 해외투자사업의
대부분은 광업(32.3%), 농림어업(15.8%)이며, 국가별로는 라오스(24.8%), 캄보
디아(13.6%), 베네수엘라(8.5%)순임.

[Vietnam Investment Review,’22.06.07.]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6월 7일 대한민국 서울 킨텍스(KINTEX)에서 개막한 서울국제식품산업전
(Seoul Food2022)에 베트남 기업 20개사가 참가함. 주최측은 서울 푸드
2022에서 참가기업의 글로벌 푸드 동향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고, 서울 푸드 어워드 2022, 푸드 잡 페어, 비즈니스 바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한-아세안센터는 중소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무역 박람회
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음.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 개최되며
주최측은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함. 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TS Food 대표는 베트남 야채 및 과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바이어
를 찾기 위해 최초 참가했으며, 베트남 농업은 수출 잠재력이 크다고 전함 .

[HanoiTimes,’22.06.07.]

2022년 6월 1일자 개정 시행령(No. 09/2022/TT-BCT)에 따라 한-베트
남 양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정한 베트남-한
국 자유무역협정(VKFTA)에 따라 개정된 제품특정규칙(PSR)을 발효할
예정임.개정 시행령은 특히 HS 코드 제6101호~제6117호, 제6201호
~6212호 및 제6215호~제6217호에 대한 해당 원산지 기준의 수정 범
주의 속하는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 적용됨. 또한 HS 2012 버전에서 HS
2017 버전으로 HS 레벨 6 번호의 97개 항목별 규칙(PSR) 목록의 개정
사항이 적용될 예정임 .

참고자료: 2022년 6월 1일자 개정 시행령(No. 09/2022/TT-BCT)
 
[HANOI TIMES,’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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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r.com.vn/vietnams-new-project-investment-abroad-doubles-in-five-months-94020.html
https://hanoitimes.vn/vietnamese-enterprises-attend-seoul-food-2022-this-june-320964.html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Thong-tu-09-2022-TT-BCT-sua-doi-Thong-tu-40-2015-TT-BCT-Hiep-dinh-Viet-Nam-Han-Quoc-515586.aspx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Thong-tu-09-2022-TT-BCT-sua-doi-Thong-tu-40-2015-TT-BCT-Hiep-dinh-Viet-Nam-Han-Quoc-515586.aspx
https://hanoitimes.vn/vietnam-skorea-to-apply-revised-product-specific-rules-under-vkfta-since-august-1-320935.html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4개월간
수입세를 면제할 것을 발표함.  2019년 말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을 제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패널 설치 용량에 도
달한 바 있음. 베트남전력공사(EV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은
16,504MW의 태양광 생산 규모를 보유, 가장 높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유한 상위 10개국 중 하나이며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함 

[베트남 정부포털,’22.06.07.]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미국, 청정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해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24개월간 수입세 면제 

베트남의 내수 철강 거래 가격은 톤당 30만~31만 동(약12.93~13.37 달
러) 하락한 톤 당 16만9,200동~17만4,200동(7.30~7.51달러)을 기록하였
으며, 국내 철강 가격은 3주간 5연속 하락함. 북부의 Hoa Phat 철강은
CB240 및 D10 CB300 에 대해 기존대비 톤 당 약 30만 동 하락한 톤 당
16만 9,500동~17만 5,100동으로 철강 내수 거래가를 조정하였으며 남부
에서는 각 CB240 및 D10 CB300 의 철강 거래 가격이 톤당30만동 하락한
톤당 16만9,500동 (7.31달러)에서 17만 4,000동(7.51달러)으로 거래됨.
국내 철강 가격이 급등 이후 5월 11일부터 5연속 하락한 원인은 철강 빌렛
과 투입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임. 철강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은
3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철강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임.

[Vietnamnet,’22.06.08.]

재무부, 유류세 추가 인하 제안 

베트남 내수 철강 거래 가격 5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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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장관은 6월 8일 제 15대 국회에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위한 제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재무부 장관은 베트남의
연료 가격이 주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국회는 올 초 유류에 대한
환경세를 낮추는데 동의 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유류�수를 방지하
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와 함께 추가 감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하
면서 연료 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수급법에 의해 좌우된다고 덧붙임.

[NhanDan,’22.06.08.]

https://en.baochinhphu.vn/us-announces-24-month-tax-exemption-for-solar-panels-imported-from-viet-nam-111220607093820433.htm
https://vietnamnet.vn/gia-thep-trong-nuoc-giam-lan-thu-5-lien-tiep-2027968.html
https://vietnamnet.vn/gia-thep-trong-nuoc-giam-lan-thu-5-lien-tiep-2027968.html
https://en.nhandan.vn/business/item/11570202-finance-ministry-to-propose-further-fuel-duty-c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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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강 및 웰빙 제품 시장의 성장

미국의 유기농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건강 및
웰빙 제품(유기농∙기능성∙천연유래 등의 특징을 보유한 식
음료 제품 전체)의 소비 가치는 약 59억4550만 달러로 2018
년(52억3950만 달러)부터 연평균 6.6% 꾸준히 성장했다. 베
트남의 건강 및 웰빙제품 중 유기농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은 약 0.5%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한편으
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유기농
제품 소비시장은 2018년 1780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120만 달러로 집계되고 2018~2021년 기간에
연평균 54.7%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유기농무
역협회는 베트남의 유기농 시장이 2025년 3390만 달러 시
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글 베트남에서 2020년 ‘유기농 식품’에 대한 온라인 검
색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많은 중산층 소비자가
유기농 식음료 제품의 품질과 건강상의 이점을 인지하
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유기농 식음료 제품을
우선시해 구매한다.유기농 식음료 제품은 과거 프리미
엄 가격으로 인해 베트남의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았지
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유기농 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라쿠텐 인사이
트가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제
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약 76%가 유기농 식품
이 더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44%는 유
기농 제품이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기농 제품 생산 및 유기농 식음료 제품 유통 현황

유기농 식품 소비 트렌드

유기농 생산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과학기술부는 2017년 유기농 제품의 생산, 재배, 축
산, 가공 및 표시와 유기농 제품 생산 및 처리 시스템
평가 및 인증과 관련된 최초의 유기농 국가 표준
TCVN 11041을 발표했다. 유기농법 시행령
109/2018은 유기농 농산물의 생산, 인증, 라벨링, 로
고, 추적성, 거래 및 검사를 규제한다. 시행령
109/2018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발행된
시행규칙 16/2019는 베트남에서 유기농 농산물의
신청, 인증 및 테스트를 관할하는 기관 및 조직에 대
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2020년 6월, 베트남 정
부는 2020~2030년 유기농 농업 개발 계획을 승인했
다. 이 개발계획에 따라 베트남은 국내 유기농 농업
산업을 성장시켜 2025년까지 총경작지 면적 중
1.5~2%를 유기농업 생산에 할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유기농 농법에 따라 재배되는 농지 면적은
2021년 말 49만 헥타르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8
년에는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성∙시가 13개에 불과했
지만 2021년에는 그 수가 43개 성∙시로 증가했다. 베트
남의 주요 유기농 농산물로는 쌀, 새우, 코코넛, 커피, 코
코아, 우유, 차, 야채, 과일, 계피 등이 있으며, 농업농촌
개발부에 의하면 베트남은 2019년 3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유기농 식음료 제품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한 바
있다.베트남 주요 소매유통판매점은 유기농 제품군과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대형 슈퍼마켓에
는 유기농 식음료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용 코너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많은 유기농 식음료 생산자 및 수
입업체는 티키, 쇼피및 라자다와 같은 유통전문 전자상
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소득 증진,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수요 확대
도시 거주 중산층 위주로 유기농 농산물 및 제품 인기, 프리미엄 마케팅이 효과적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430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704&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430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704&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4458&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704&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430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704&pKbcCd=1039132&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4300&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1&pNatCd=704&pKbcCd=1039132&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 T A  관련  Q & A

A : 최근 관세총국의 EPE기업의 '하도급업자' 공급 건설자재 면세부인 결정에 따라서, 

다수의 기업이 아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무절차가 기존 관세총국에서 요구하는 면세요건이었습니다.

1. 통관절차 및 서류 관련

Q : 베트남 내 EPE기업으로 공급하는 건설용 자재를 해외에서 수입

공급하는 경우의 관세면세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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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E기업 공급용 건설자재 면세 관련 이슈와 하도급의 면세여부 **

(1) 통관서류 관련

시행규칙3
8/2015/T

T-BTC 제16조

및 개정시행규칙
39/2018

/TT- BTC

제1조 5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도급업자가
 공장, 사무실

 건설이나 장

치 설치를 위하여 입찰결과에 따라 외

국에서 비관세구역으
로 직접 수입하는

물품 : 해당 도급업자를 공급자로 지정

하거나 낙찰의 결과를 포함하는 수입제

세를 제외한 낙찰가격이 확정된 비관세

구역으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통관절차
 관련

시행규칙3
8/2015/T

T-BTC 제75조,

개정 시행규칙39/
2018/TT

-BTC 제1

조 51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반“도급업자
가 EPE기업의 공장, 사무실

 건

설이나 장비설치를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

는 경우, 통관절차
는 EPE기업 관할 세관지

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급업
자는 수입

신고서를 본 시행규칙 부록 2의 양식에 맞

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주(P
hần ghi chú)에

계약번호를
 해당 시행규칙 16조 3항 g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 후

물품은 EPE기업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

다. 도급계약 종료 30일 내에 EPE기업 및

도급업자는
 수입물품의 수량을 EPE기업

관할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시행

규칙의 부록 5의 양식20/N
TXD-

DNCX/GS
QL를 사용한다.”

다음장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트남  통관  법률  및  F T A  관련  Q & A

위 절차 중 '하도급업자'가 '주도급업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1년 8월 관세총국의

공식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주도급업자(원청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내기업)와 포괄입찰계약을 체

결하고, 해당 입찰계약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찰결과에 따른 투자

자(비관세구역 입주기업)와의 공장, 사무실 건설 또는 장비 설치 관련 계약이행 시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총국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EPE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주도급업자만이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하고, 하도급업자의 경

우 면세적용이 불가능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6

** EPE기업 공급용 건설자재 면세 관련 이슈와 하도급의 면세여부 **
2. 세무정책 관련

(1) 수입관세 관련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2조 2항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출되는 물품, 비관
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입관세 부과대상입니다.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2조 4항 c호에 따라,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비관세구역
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비관세구역에서 다른 비관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4조 1항에 따라, 비관세구역이란 베트남 영토에 위치하지만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구역으로서 지리적으로 설정된 경계선과 외부로부터 하드펜스(Hard Fence)로 구분되
고, 세관 및 관련 기관의 물품 반출입, 차량 및 승객 출입에 대한 세관검사 및 통제감독 관련 조건이 보
장되어야 합니다. 비관세구역과 그 외부 간의 물품 매매, 교환은 수출입 관계로 취급합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비관세구역 내 기업과의 계약 하에 공장, 사무실 건설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한 물품을
수입하고,  비관세구역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법13/2008/QH12 제5조 20항에 따라, 시행규칙219/2013/TT-BTC 제4조 20항에 따라, 외
국인과 비관세구역 간에 혹은 서로 다른 비관세구역 간 매매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이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
입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내기업이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의 공장건설을 위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에게 물품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야 합니다. 관세당국은 부가가치세율 0%(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25/2018/TT-BTC 제2
조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 환급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세무당국과 접촉하여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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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6/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bizNo=DC0301220003&scrnSe=bizA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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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6/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bizNo=DC0301220003&scrnSe=bizAply


주 요 경 제 지 표
9

2022년 5월 23일 기준



주 요 경 제 지 표
10



주 요 경 제 지 표
11



주 요 경 제 지 표
12


